
(재결사례)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

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

  [중토위 2017. 7. 13.]

▣ 재결요지

이 건 토지는 00부(국)와 00공사간 기부·양여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은 되어 있으나 

이는 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은 별론으로 하고, 일부토지가 기부채납·양여 

등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한 사유는 될 수 없으며, 이 건 토지가 

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고,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인정 및 고시되어 

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

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
